
개혁주의학술원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혁주의학술원(이하 “본원”)의 연구와 학술 활동이 역사적 개혁신학을　
정립하기　위하여, 연구와 논문 작성 시 건전한 윤리적 도덕적 책임을 다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적 선언) ① 본원을 통하여 발표되는 모든 학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하여 날조, 위
조, 표절 등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직. 간접적 부정행위를 배제하며 이를 금지한다. 만약 이러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본원은 그것을 연구 발표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본원은 이중투고를 금지하며 공동연구에 있어 합리적 저자 배분과 공정한 권리 배분을 권
장한다. 단, 해외에서 다른 언어로 발표한 논문이나 책을 수정하고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에
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 및 평가와 관련하여 편집위원들과 심사위원
들이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본원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하여　발
표된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연구부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정황이　발생하였
을　때， 5인 이상 학술위원의 요청에 의해 본원의 원장이 연구 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로서 그 사안의 발생부터 종료까지 존속한다. 본원의 
원장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개혁신학계　중
진　가운데서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⑥ 조사 대상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⑧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본원에 보고함으로써 그 활동을 종료한다.

제4조(결정내용) ① 위원회는 해당 건을 심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가) 승인: 기존의 연구가 모든 점에서 혐의 없음.
 나) 조건부 승인: 기존의 연구가 본원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심각하게 상반되지 않지만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다) 보완 후 재심사: 기존의 연구가 상당하게 본회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연구의 가치가 있고 보완의 가능성이 있음.
 라) 부결: 기존의 연구가 본원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심각하게 충돌되거나 윤리적 도덕적 책  
    임과 현저하게 충돌되기에 본회의 연구물로서 인정될 수 없음.
 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제 5 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 표시 및 선행 연구자의 업적 존중 
 7. 표절, 위조, 변조,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투고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한 허위진술 금지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6 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정의한다.
 1.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
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
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
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
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
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
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투고”는 연구자가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
술지에 투고하여 이미 출간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
을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을 말한다.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 7 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된 증거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
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8 조 (심사위원에 관한 윤리규정)
 1.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
단될 경우에는 가능할 빨리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적임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논문을 학문의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근거, 혹은 사적이거나 편향된 견해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



다. 
 3.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학술지에 게
재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갱신과　부흥」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명칭과 위치) 본 위원회는 개혁주의학술원（이하　 “본원”） 편집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칭하며　사무실은　본원　사무실에　둔다． 

제2조(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본원의　학술위원을　포함한　국내외　개혁신학　연구자들의　연구를　
진작하고　이들의 연구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규정
은　이를　위한　제반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은 동시에 2분의 1이상이 바뀌지 않도록 한다.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２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４조(기능과　임무）
①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의　개폐
② 논문심사위원 선정
③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④ 2차 심사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⑤ 심사료 책정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심사와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

제５조(회의)
①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 및 학술지 출간을 위해 년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시　위원장이　수시로　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회의는 상황에 따라 한 장소에 모이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제６조(학술지 명칭)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한국어판의 경우 ｢갱신과　부흥｣, 외국
어판의 경우 Reform and Revival이라 칭한다.

제７조(학술지 발간) ｢갱신과　부흥」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８조(학술지　배부)　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를　국내외　대학(교), 본원의　학술위원과　후원이
사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구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제９조(투고　규정)본　위원회는　별도의　논문　투고　 및　심사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제10조(논문심사위원의 자격 및 선임)
① 논문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학(교), 대학원대학교 및 연구　전문기관에서 ３년 
이상 강의 및　연구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 위원회는 각 시기의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해당되는 심사위원 3인을 
선임한다. 

제11조(저작권 및　출판권)　본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출판권은 학술원에 
있다. 단, 학술원의 첫 출판 이후에는 저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원고를 자유롭게 출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

제1조(논문 투고 자격) 석사 이상의 학력자이고 본원이 추구하는 학문적 목적에 크게 벗어나
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본원의 학술지 갱신과 부흥(Reform and Revival)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 투고 요령) 게재를 위해 논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과 절차에 따라야 하고, 최대한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논문양식 규정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하고 논문초록과 키워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조(논문 투고 신청) 논문 투고자는 소정의 논문을 http://kirs.jams.or.kr로 제출한다. 본
원의 홈페이지(http://www.kirs.kr)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제4조(게재 횟수 제한) 회원들에게 논문 게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독 게재일 경우, 동일 
필자가 연속하여 4회까지만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논문 투고자의 책임)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각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논문 투고자에게 있다.
①모든 투고 신청된 논문은 한글 혹은 외국어로 된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
며, 또한 동시에 이중으로 투고 신청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위논문의 일부를 보완하
거나 혹은 축약본을 투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논문의 첫 페이지 각주 1번 앞에 
분명하게 명기하여야 하며, 동일한 심사과정과 편집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본원이 주최하는 세미나와 포럼에서 발표된 원고라 하더라도 동일한 규정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투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본 학술지에 원고를 투고하는 자는 갱신과 부흥에 게재된 해당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
을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연구 논문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 원칙을 따른 논
문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에서 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다.
④원고 제출 마감일자과 출판일자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투고자는 본인 논문의 원본을 보관
하여야 한다.

⑤논문이 공동 저작일 경우, 제1저자와 모든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이름과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투고자는 이름과 함께 소속 및 지위를 제출하여 학술지에 명시하도록 한다. 

제6조(논문 심사 및 출판 비용) 논문 심사와 출판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각 기관이나 단체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 작성된 원고는 그 사실을 논문의 첫 페이지 

상반기 하반기
원고마감일 1월 31일 7월 31일

출판일 3월 31일 9월 30일



각주 1번 앞에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지원비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출판비용을  부담
하도록 한다.
②출판과 심사를 위하여 게재 확정자에게 개별적으로 논문 출판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소
정의 논문 심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청구된 심사비가 공지된 시일 내에 입금되지 
않을 때에는 논문 게재가 취소될 수 있다.
③자신의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발간된 해당 학술지 5권을 무상으로 배부한다. 

제7조(논문 접수) 학술지 발행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논문을 http://kirs.jams.or.kr에 접수하
며, 본원에서 정한 논문의 투고 규정과 논문양식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필수 구성요소가 빠진 
논문은 확인하여 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논문 심사 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 완료된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한
다.

제9조(논문 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위촉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대상 논문과 함께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 논문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
의 이름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은 심사대상 논문에
는 표기하지 않고, 게재가 확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하여 표기한다. 

제10조(논문 심사 절차) ①각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서에 있는 “심사서 작성 요령”을 근거로 
하여,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독창성, 연구주제의 전문성, 학문의 기여도, 논문형식과 논리 전
개의 적절성, 연구 방법의 적절성, 선행연구의 참조여부, 참고문헌 서지정보의 정확성, 초록작
성의 적절성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배당된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 “게재 가”(100-85점), 
“수정 후 게재”(84-75점), “수정 후 재심사”(74-65점), “게재 불가”(64점 이하)로 평가하고 
http://kirs.jams.or.kr 에 있는 논문심사란에 평가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②심사위원은 논문을 검토하고 논문표절방지시스템(KCI 문헌 유사도 검사서비스)을 통해 표절
여부를 심사한 후에 논문심사란에 평가소견을 작성한다. 

제11조(논문 심사 결과 보고) 각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본 학회의 “논문심사 보고서” 양식
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논문 원고제출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http://kirs.jams.or.kr 를 
통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 보고서 작성시 논문평가에 대한 총평, 논문 내
용, 논문형식 등의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논문수정 지
시서”에 수정할 곳과 수정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다. 

제12조(논문 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가 모두 회집된 후 15일 이내에 편집위원
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토대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논문 1편당 
3인으로 하되 3인 중 2인이 “게재 가”를 부여하면 “게재 가”로, 3인 중 2인이 각각 “게재 
가” 와 “수정 후 게재” 혹은 둘 다 “수정 후 게재”를 부여하면 “수정 후 게재”로, 3인 중 2인
이 “수정 후 재심”을 부여하면 “수정 후 재심”으로, 3인 중 2인이 “게재 가” 혹은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을 부여하면 “수정 후 재심”으로,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를 부여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게재 가”로 최종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확정 일자를 투고 



일자와 함께 논문의 맨 끝에 명기한다.

제13조(논문 게재 여부 통보) 편집위원장은 규정 또는 회의 결과에 따라 각 논문 투고자에게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제14조(논문 수정 교정 게재취소) ①“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투고자에게는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들이 작성한 “논문수정 지시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라 
논문 투고자는 수정지시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논문수정 이행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 편집위원회의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논문의 수정을 거부
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지시 사항에 대하여 수정 후에 다시 재심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재심을 포기할 경우 “게재 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수정 후 재심을 청구할 경
우 동일 또는 다른 심사위원의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가” 판정을 받아야 차기 학술지에 게
재 가능하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지시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③“게재 가”로 최종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본회에서 정한 연구윤리 규정을 심대하게 위반
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거나 삭제하고 이후 2년간 본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심사자 윤리)모든 심사절차와 과정에서 심사 결과는 논문 투고자 이외 타인에게 공개
할 수 없으며,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내용 및 결과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논문의 심사대상자를 비롯하여 타인에게 심사위원들의 인
적정보 또한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논문양식) 논문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논문양식에 나와 있
지 않은 각주와 참고문헌 작성은 일반 신학 논문 양식에 준한다. 
①논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제목 이외에는 소제목을 포함한 모든 내
용의 글자 크기는 아래글 10포인트로, 자간은 100%, 줄간격은 160%로 작성하며 논문 제목
의 부제는 제목 뒤에 콜론(:)으로 표시하되 콜론 앞뒤에 한 칸씩 띄운다. 본문에서 직접인용부
호는 “”으로 하며 가능한 들여쓰기는 하지 않으나 장문의 인용을 특별히 표시하고자 할 경우
에만 그 단락 전체를 들여쓰기로 할 수 있다.
②논문의 주는 미주나 본문 중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 아래에 표기하는 각주로 작성하되 
op.cit., ibid., idem., p., pp., 그리고 “상게서” 또는 “이하”와 같은 표기는 사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이 작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한글 단행본을 처음 인용할 경우 - 저자명, 『책명』(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 시작면-종료

면. 영어 단행본인 경우에는 책명을 꺾쇠로 묶지 않고 이탤릭체로 하며 나머지는 
한글 단행본과 동일하다. 

  예1)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11-13.
  예2) Thomas F.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Edinburgh: T&T Clark, 

1997), 76-79.
 2)한글과 외국어 단행본 모두 표시된 페이지와 그 다음 페이지를 표시할 경우의 “이하”는 



“f”로 하고, 그 이상의 페이지를 “이하”로 표시할 경우에는 “ff”로 한다.
  예1)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11f.
 예2) Thomas F.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Edinburgh: T&T Clark, 

1997), 76ff.

 3)학술지, 논문집 및 잡지에 게제 된 논문을 처음 인용할 경우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
명」권(호) (발행년도), 시작면-종료면. 이 경우 논문제목 속의 또 다른 인용이나 강
조부호는 ‘’로 표시한다. 또한 외국어(알파벳으로 표기된 유럽어 등의 학술지, 논문
집 및 잡지는 이텔릭체로 표기한다. 

  예1) 황대우, “칼빈과 칼빈주의: 리차드 멀러 교수의 견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개혁신학」제13권(2003), 143-72.

  예2) Richard A. Muller, “Calvin and the ‘Calvinists’: Assessing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Between the Reformation and Orthodoxy,” Calvin 
Theological Journal 30(1995), 345-75.

 4)단행본 속의 논문을 처음 인용할 경우 –저자명, “논문명”, (“in”은 외국단행본인 경우에만 
사용) 편자명, 『책명』(발행지: 출판사, 출판년도), 시작면-종료면.

 예1) 이환봉, “칼빈의 성찬론: 성찬에서의 그리스도의 임재”, 개혁주의학술원 편, 
『칼빈과 교회』(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07), 109-45.

  예2) Elsie A. McKee, “Exegesis, Theology, and Development in Calvin's 
Institutio: A Methodological Suggestion,” in E.A. Mckee & B.G. Armstrong 
ed., Probing the Reformed Tradition: Historical Studies in Honor of 
Edward A. Dowey, Jr.(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154-72.

 5)각주의 모든 인용은 두 번째부터 - 저자명, 『책명』혹은 “논문명”, 시작면-종료면. 단 책명
이나 논문명이 너무 길 경우 앞의 몇 단어만 사용한다. 단 동일한 저자가 쓴 동일
한 저서 혹은 논문이 2개 이상일 경우 괄호 안에 발행연도를 표기하여 구분 할 수 
있다.

  예1) 이상규,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54.
  예2) Torrance, The Trinitarian Faith, 140.
  예3) 황대우, “칼빈과 칼빈주의”, 149.
  예4) Muller, “Calvin and the ‘Calvinists’”(1995), 349.

 6)논문에서 자주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 혹은 약자로 인용되는 것이 보편적인 책 혹은 시리
즈물은 약자로 사용하되 해당 각주나 논문 후미에 반드시 약자에 대한 설명을 덧
붙여야 한다.

 7)칼빈의 저술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되 모든 책명의 약어는 이텔릭체로 표기한
다. 

  * 전집의 경우. 예) CO 52, 205. 



  * 선집의 경우. 예) OS 5, 152. 
  * 설교집의 경우. 예) SC 1, 703-04.
  * 비평편집판의 경우. 예) COE 13, 275. 
  ** 단, 줄 표시는 페이지 뒤에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하거나 구체적인 작품을 표기

하고 싶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줄을 표기할 경우. 예) COE 13, 274(10-15).
      -구체적인 작품을 표기할 경우. 

예1) COE 13, 274(= 『로마서 주석』 13:4)).
        예2) CO 49, 237-38(= Com. on Rom. 12:4).
  * 기독교강요의 경우
      예1) 『기독교 강요』, 1.2.1.
      예2) Inst. 4.1.1.
  * 주석의 경우
      예1) 『요한복음 주석』 10:11.
      예2) Com. on James 3:10.

 8)성경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예1) 마 11:3.
  예2) Matt. 11:3.

 9)각주에 글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페이지 뒤에 콜론(:)을 찍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인용
부호(“”)로 표기한다.

  예1) 이환봉, “칼빈의 성찬론”, 144: “칼빈에게 있어 성찬의 가시적 표징과 천상적 
실체는 서로 분명히 구별은 되지만 상호 분리할 수 없는 성례전적 연합 속에 
있다.”

  예2) CO 52, 409: “..., non posse incolumes stare ecclesias sine pastorum 
ministerio...”

③외국 인명, 지명 및 그 밖의 모든 고유명사를 한글로 표기하되 그 단어에 해당하는 원어명  
이나 한문명은 처음 사용하는 단어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1회만 표기한다.
          * 인명의 경우 
            예) 존 칼빈(John Calvin)
          * 지명의 경우
            예) 스트라스부르(Strasburg)
④논문은 A4 용지로 15장의 분량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참고문헌 작성의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단 이런 원칙의 형식으로 표기하기 어려   
운 예외적인 참고문헌의 경우에는 독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의 일관성과 통일성   
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한다.
 1) 참고문헌은 각주에서 사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2) 참고문헌 목록은 1차 자료를 2차 자료와 구분할 경우, 1차 자료를 2차 자료 앞에 배치한  
 다. 국문 자료는 가나다순으로, 외국어 자료는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3) 알파벳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



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하고 한국인 이름은 성과 이름을 콤마 없이 표기한다.
   예1) Emil Brunner의 경우 Brunner, Emil로 표기
   예2) 이상규
 4) 참고문헌 형식은 필자명, 영문도서명, 출판사항 순으로 표기하되,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예1) 이상규. 『교회쇄신운동과 고신교회의 형성』. 서울: 생명의양식, 2016.
   예2) Ballor, Jordan J. Covenant, Causality, and Law: A Study in the Theology of 
Wolfgang Musculu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8.
 5) 소논문의 참고문헌은 필자명,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출판연도, 논문전체의 쪽 순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단 쪽 표시의 경우, ‘151-74’와 
‘151-174’ 가운데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
예1) 조윤호. “아담의 세 가지 직분과 창조론과의 관계.” 「갱신과 부흥」 24 (2019), 217-250.
예2) Ziegler, D. J. “Marpeck versus Butzer: A Sixteenth Century Debate over the 
Users and Limits of Political Authority.” Sixteenth Century Journal 2 (1971), 95-107.
 6) 저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두 번째 책부터 첫 저자의 이름 길이만큼 밑줄로 표기한다.
 7) 번역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저자명은 한글표기도 
가능하고 번역서의 원명을 제시할 경우에는 원자자 뒤에, 역자 앞에 표기하도록 한다. 
예1) Spijker, Willem van 't. 『루터: 약속과 경험』. 황대우 역.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7. 
 예2) Spijker, Willem van 't. Luther: belofte en ervaring. 황대우 역. 『루터: 약속과 경
험』.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2017.
 예3) Lau, Franz & Bizer, Ernst. A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Germany to 1555. 
Translated by Brian A. Hardy.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9.
 8) 저자 혹은 역자가 두 명 이상일 경우 자유롭게 표기하되, 반드시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
해야 한다. 가령, 두 명이나 3명 이상의 경우에는 ‘콤마, 와, 과, &, and, und’ 등으로 구분
하여 모두 표기할 수도 있고, ‘이신열 외 1명’ 혹은 ‘이신열 외 3명’ 등으로 표기할 수도 있
다.
⑥논문은 참고 문헌과 한글 및 영어 초록과 키워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논문초록과 키워드에 관한 규정)
①논문을 투고할 때 반드시 논문초록과 6개 이상의 키워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논문초록은 영문과 한글로 각각 작성하여 투고하되 두 초록의 내용이 동일해야 하며 
150-300단어로 작성해야 한다. 단, 초고 투고시 초록이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투고되었을 경
우 논문을 투고한 본 학술원에 연락하여 사정을 통보한 다음, 반드시 논문심사기간 안에 초록
을 완성하여 전자메일 등을 통해 제출하도록 한다. 
③논문의 키워드는 반드시 동일 내용의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되 6개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